
■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8. 12. 24.>

기초서류의 신고대상(제71조제1항 관련)

1.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않는 위험을 보장하거나 새로운 위험구

분단위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는 경우. 다만, 다른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 또는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령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경우

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

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나.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

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인안

전보험 및 어업인안전보험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